
자진신고 대상 자진신고 방법

[동물등록]
- 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 

2개월령 이상인 개

[동물등록]
시·군·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(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 등)를 
통해 접수
※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서  

확인 가능
[변경신고]

-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

30일 이내

-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- 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-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-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-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, 파손으로 인한 

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[변경신고]
시·군·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
※  단,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반드시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 함

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 
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.

2021 동물등록  
자진신고 및 
집중단속 기간 운영

반려견 등록, 
선택이 아닌
필수입니다. 
자진신고란?

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※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,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

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(국번없이)120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
자진신고

집중단속

7.19.~  9.30.
10.01.~10.31.


